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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원선거법위반

[대법원, 1990.7.24, 90도1033]
 
【판시사항】

가. 환송전 항소심에서 경합범으로 기소된 갑죄에 대하여는 무죄를, 을죄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

고하자 검사만 무죄선고된 갑죄에 대하여 상고를 하여 대법원이 갑죄에 대해서만 파기환송

한 경우 환송후 항소심의 심리범위나. 금품제공에 의한 부정선거운동을 위하여 현금이 든 편

지봉투를 우체국에접수시켜 발송을 위한 소인까지 거친 단계에서 적발된 경우 국회의원선거

법 제15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전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의 성부(적극) 

 
 
【판결요지】

가. 환송전 항소심판결이 국회의원선거법 제15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전 제공의 의사표시죄

와 같은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전운동 등 부정운동죄에 관하여 전자에 대해서는

무죄를 선고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자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한

상고를 하지 아니하고 검사는 무죄로 선고된 전자의 죄에 대해서만 상고를 하여 대법원이 원

심판결 중 전자의 죄에 대해서만 파기하고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한 경우에는 공소사실 중 사

전운동 등 부정운동죄는 이미 유죄로 인정되어 형이 확정되었고 파기환송된 것은 국회의원

선거법 제15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전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 뿐이므로 환송후의 원심에

는 파기환송된 금전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 부분만이 계속된 것이므로 환송 후의 원심으로서

는 이 부분만을 심리하여야 한다. 나. 금품제공에 의한 부정선거운동을 위하여 피고인들이

현금이 든 편지봉투를 우체국에 접수시키고 발송을 위한 소인까지 거친 단계에서 적발된 경

우, 피고인들의 그 행위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5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전 등 제공의 의

사표시죄에 해당한다. 

 
 
【참조조문】

가. 형사소송법 제364조  나. 국회의원선거법 제152조 제1항 제1호

 
 
【참조판례】

가. 대법원 1974.10.8. 선고 74도1301 판결(공1974,8066), 1976.11.9. 선고 76도2962 판결

(공1976,9470) / 나. 대법원 1989.12.22. 선고 89도151 판결(공1990,42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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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 

【상 고 인】 피고인들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김호영 외 1인

【원심판결】 대구고등법원 1990.4.18. 선고 90노62 판결

【주문】

】 원심판결 중 피고인 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.

피고인  의 상고를 기각한다. 

【이유】

】 1. 피고인  신현웅의 상고이유를 본다.

  기록에 의하면 환송전 항소심판결은 피고인   환송후의 원심이 대법원판결의 파기환송의 취

지를 위 피고인에 대한 환송전의 항소심판결의 전부를 파기하여 환송한 것으로 속단하고 이미

확정된 부분까지도 다시 심리하여 확정되지 않은 죄가 경합범으로 하여 형을 선고한 것은 심

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.

 2. 피고인  권태종의 상고이유를 본다.

 원심이  피고인들에 의하여 현금이 든 편지봉투가 우체국에 접수되고 발송을위한 소인까지

거친 단계에서 적발된 이상, 피고인들의 그 행위가 금전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에 해당한다고

판시한 조치는 옳고,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.

 3.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 신현웅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

하고, 피고인  권태종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

결한다.

 대법관 배만운(재판장) 대법관 김덕주 대법관 윤관 대법관 안우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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